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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 특사경,  불법 미용업소 12곳 적발
- 미신고 미용업 운영자 와 무면허 의료행위자 12명 입건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 특별사법경찰은 관내 불법 미용업 영업행위

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미신고 운영자와 무면허 의료행위자 12명을 

입건했다고 밝혔다. 입건된 12명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.

시는 휴가철 두피관리, 반영구화장, 속눈썹 등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

가함에 따라 불법 미용업소에 대한 단속 필요성을 인지하고, 지난 8

월 4일부터 24일까지 불법 영업행위 의심업소 및 신생업소를 대상으

로 기획수사를 실시했다.

적발된 불법 미용업소는 미신고 9개 업체, 무면허 2개 업체, 무면허와 

미신고 중복위반 1개 업체로 모두 12 곳이다. 

두피관리업무는 미용사 면허 취득 후 미용업소로 영업신고를 해야 하

지만, 적발된 미신고 운영 업소는 화장품 도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

만 하고 영업을 해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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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,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업소는 침대와 문신시술에 필요한 일회

용 바늘, 마취연고, 염료색소 등을 갖추고 눈썹문신, 아이라인 등 불

법 시술을 해왔다. 

미신고 미용영업자는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

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, 무면허 의료행위자는 ‘의료법’에 따

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.

김중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“미용업소의 위생관리 및 시민건강을 

위해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할 계획”이라면

서 시민들에게도“미용업소 방문 시 영업신고가 된 업소인지 꼼꼼하

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”고 당부했다.

<붙임> 단속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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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단속사진


